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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머리말

지방교부세, 특히 보통교부세는 비록 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 되는 재원

이긴 하지만 그 비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  보조 이기 때문에, 자주재원과 마찬

가지로 지방정부의 일반재원 성격을 가지고 있다.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정

부가 자주재원으로 재정을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, 지역간의 재정  불균형 

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무조건  보조 을 지방정부에 교부하고 있다.

지역간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재 공식에 따라 

각 지방자치단체의 기 재정수요액과 기 재정수입액을 산정하고 그 격차인 재정부족

액에 기 하여 배분되고 있다. 하지만 이와 같은 산식에 의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

지방자치단체의 ‘도덕  해이’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.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주재원 확

충을 한 노력이나 재정운 의 효율성을 이루기 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재정

부족액을 보충할 수 있을 뿐 아니라,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경쟁 없이도 교부세를 교부

* 이 논문은 2010년 지방재정과 지방세  6월호에 게재된 “보통교부세의 인센티 제도에 한 

개선방안”을 수정․보완한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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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내에 효율

인 지방재정의 운 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.

이와 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운 의 건 성

을 제고하기 한 인센티 제도를 도입하여 재까지 활용하고 있다. 인센티  항목들

을 살펴보면 도입 기에는 세입확충  산 감의 자구노력을 통한 건 재정을 유도

할 목 으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.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 차원에

서 인센티  항목들은 확 되었으며, 최근에는 세입확충  산 감 뿐만 아니라 정

부정책과 연계한 항목들을 활용하여 인센티 제도2)를 확 , 운 하고 있다(서정섭, 

2010).3)

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센티 제도가 과연 원래 의도한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하

고 있는가, 한 더욱 효율 인 재정운 을 유도하기 해 개선될 은 없는가에 하

여 살펴보기로 한다. 이를 해 우선 으로 행 제도를 살펴보고, 문제 을 도출한 후 

이러한 문제 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.

Ⅱ. 지방교부세와 인센티 제도 황

1. 지방교부세 황

지방재정운 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해 앙정부, 혹은 상 지방자치단체

는 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 4)을 지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

고 한다. 이러한 보조 은 지 된 자 이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

는지 여부에 따라 조건부 보조 과 무조건 보조 으로 구분된다(배인명, 2001).5) 우

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일반 으로 무조건 보조 에 해당되며, 국고보조 은 조

2) 이하에서 인센티 제도는 별도의 언 이 없는 한 보통교부세 내에서 운 되는 인센티 제도

를 의미한다.

3) 구체 인 인센티  항목에 해서는 Ⅱ장에서 언 하기로 한다.

4) 여기에서 보조 은 국고보조 과는 다른 의미로서 앙정부(혹은 상 지방정부)가 하 지방

정부에게 이 하는 모든 재원을 의미한다.

5) 이 외에도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지의 여부에 따라 응보조 (matching grants, percentage 

grants)과 비 응보조 (non-matching grants, lump sum grants)으로, 응보조 의 

경우 지원 액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한보조 (open-ended grants)과 유한보조

(close-ended grants)으로 구분할 수 있다(King 1984: 87-88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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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부 보조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.

재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, 특별교부세, 분권교부세,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등

이 있다. 이 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1983년부터 1999년까지 내

국세의 13.27%로 고정되었다가 2000년 15.0%로 인상되었으며, 지방양여 이 폐지

된 2005년부터는 다시 18.3%로 인상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. 한 2005년에는 국

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한 재정을 보 해주기 하여 분권교부세 신설되었는데, 

분권교부세의 재원은 2005년 내국세의 0.83%이었다가 2006년 이후 0.94%로 인상

되었다. 이와 함께 20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

신설되어 재까지 운 되고 있다.

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에 있어 그 요성이 더해지고 있

는데, <표 1>에서 보듯이 지방교부세의 규모는 1995년 5조 6,746억원에서 2001년 

12조 2,100억원, 2005년 20조 250억원, 2008년 31조 940억원으로 증가하여 동기

간 동안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총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 도 1995

년 10.8%에서 2001년 13.0%, 2005년 15.6%, 2008년 16.5%로 계속 으로 높

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<표 1> 지방재정 규모 및 구조의 변화(순계기준)

구 분 1995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

총  계 52,379 93,996 110,508 122,726 125,844 128,415 139,824  51,756 188,805 

지방세수입
15,317 26,640 31,583 33,062 34,159  35,977  41,282  43,532  45,835 

(29.2%) (28.3%) (28.6%) (26.9%) (27.1%) (28.0%) (29.5%) (28.7%) (24.3%)

세외수입
20,746 35,983 42,284 53,124 56,388  51,863  51,771  56,825  59,339 

(39.6%) (38.3%) (38.3%) (43.3%) (44.8%) (40.4%) (37.0%) (37.4%) (31.4%)

지방교부세
5,675 12,210 12,479 13,397 14,475  20,025  21,744  25,239  31,094 

(10.8%) (13.0%) (11.3%) (10.9%) (11.5%) (15.6%) (15.6%) (16.6%) (16.5%)

지방양여
1,870 4,628 4,190 4,412 3,849 - - - -

(3.6%) (4.9%) (3.8%) (3.6%) (3.1%) (0.0%) (0.0%) (0.0%) (0.0%)

국고보조
4,109 11,178 16,218 14,255 13,496  16,946  21,120  22,352  25,808 

(7.8%) (11.9%) (14.7%) (11.6%) (10.7%) (13.2%) (15.1%) (14.7%) (13.7%)

지방채
4,662 3,216 3,751 2,836 3,476  3,604  3,907  3,808  4,728 

(8.9%) (3.4%) (3.4%) (2.3%) (2.8%) (2.8%) (2.8%) (2.5%) (2.5%)

  주: 호안은 구성비

자료: 지방재정연감(행정자치부) 각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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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듯 그 요성이  더해지고 있는 지방교부세  가장 핵심 인 보통교부세는 

기 재정수요액과 기 재정수입액의 격차인 재정부족액에 기 하여 산정되며, 자 의 

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재원이다. 보통교부세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6) 첫째, 

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사용된다(Fisher, 1987: 347). 즉 각 

지방자치단체들은 소득의 정도, 재산가치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

거두어들일 수 있는 지방세의 규모에 불균형이 발생하고, 행정서비스의 비용 역시 지

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. 이러한 지방자

치단체들 간의 수평 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하여 앙정부나 

상 지방자치단체는 (하 )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반비례하여 재원을 재분배하여 

 필요가 있다.

둘째, 보통교부세는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 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

으로도 활용된다(King, 1984). 우리나라와 같이 분리방식에 의해 앙정부와 지방

자치단체 간에 세목을 배정하는 경우 체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목은 

앙정부에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.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지방세규모는 총 조세

의 20% 내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펼

치기에는 자주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. 따라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

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 해  필요가 있다.

셋째,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강화해 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. 

보통교부세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는 그 비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다. 따라서 

지방교부세는 비록 앙정부로부터 이 된 재원이긴 하지만, 자주재원과 함께 지방정

부의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자율 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주성을 

강화할 수 있다.

이러한 의미에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의 구조 속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 

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(Fisher, 1984: 345-346), 국가가 수행하

여야 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려는 목 을 

가진 국고보조 과는 구분된다(김렬･최근열, 1995: 447). 종합 으로, 지방교부세

(특히 보통교부세)는 비록 의존재원이기는 하지만 국고보조 과는 달리 자 의 용도를 

지정하지 않으며 재정 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더욱 많은 재원을 배분함으로

6) 이하에서 지방교부세는 특별한 언 이 없는 한 보통교부세를 의미하며, 주로 배인명(2001)

을 인용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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써,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강화해 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 불균형을 

시정하는 것을 목 으로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하겠다.

2. 인센티 제도의 황7)

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통교부세는 자 의 용도에 제한을 두기 않기 때문에 지방

자치단체들이 스스로의 재정확충이나 효율 인 재정운 을 한 노력을 등한시 하는 

등 도덕 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. 이와 같은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, 

혹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효율 인 재정운 을 유도하기 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

할 수 있는 인센티 제도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.

<표 2> 자체노력 반영 인센티브 항목의 변화

구  분 1997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

계 4종 5종 11종 13종 13종 10종 11종 14종 16종

<수 요> 3 4 5 5 5 3 4 8 10

공무원정원운 ○ ○ ○ ○ ○ × × × ×

비정규직공무원운 ○ ○ ○ ○ ○ × × × ×

경상경비 감운 ○ ○ ○ ○ ○ ○ ○ × ×

읍면동통합운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지방청사(면 ) 리운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사회문화복지분야 산운 ○ ○ ○

건 산운 ○ ○

지방조직운 ○ ○

지역경제활성화 ○ ○

생활폐기물 감 ○ ○

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 ○ ○

행사․축제성 산운 ○

신재생에 지 산업지원 ○

<수 입> 1 1 6 8 9 7 7 6 6

지방세징수율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상수도요 실화 ○ ○ ○ ○ ○ × ×

주민세개인균등할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종토세과표 실화 ○ ○ ○ × × × ×

탄력세율 용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수수료 실화율 ○ ○ × × × × ×

지방세체납액 축소 ○ ○ ○ ○ ○ ○

지방세원발굴 ○ ○ ○ ○ ○ ○

경상세외수입확충 ○ ○ ○ ○ ○

자료: 서정섭(2010)

7) 이하는 서정섭(2010)을 주로 참고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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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교부세는 앞에서 언 하 듯이 기 재정수요액에 한 기 재정수입액의 재원

부족분을 보 해주는데, 재 기 재정수요액은 기 수요, 보정수요, 자체노력으로 산

정되며, 기 재정수입액은 기 수입, 보정수입, 자체노력으로 산정되고 있다. 이와 같

이 기 재정수요액과 기 재정수입액 산정시 자체노력을 반 하고 있는데, 기 재정수

요액과 련한 부문에는 산 감의 자체노력 항목이, 기 재정수입액과 련된 부문

에는 세입확충의 자체노력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. 1997년에 도입되어 재까지 운

되고 있는 인센티 제도의 항목변화를 살펴보면 <표 2>와 같다. 

<표 2>에서 보듯이 1997년도 인센티 제도 도입 당시 수요인센티  항목으로는 공

무원 정원감축,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, 경상경비 감 등 3개의 항목이, 수입인센티  

항목으로는 지방세징수율 1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. 2000년에는 수요인센티 항목으

로 읍면동 통합운 , 지방청사 리운  항목 등이 추가되어 활용되었으며, 수입인센

티 항목에는 상수도요 실화,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, 종토세과표 실화, 탄력세

율 용, 수수료 실화율 등이 추가되어 활용되었다.

2002년에는 수입인센티  항목에 지방세체납액 축소, 지방세원 발굴의 항목이 추가

되었고, 2005년에는 경상세외수입의 확충 항목이 추가되어 활용되었다. 2008년에는 

사회문화․복지분야 산운 , 2009년에는 건 산운 , 지방조직운 , 지역경제활

성화, 생활폐기물 감,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 등의 항목들이 수요인센티  항목으로 

신설되어 활용되었다. 2010년에는 행사․축제성 산운 , 신재생에 지 산업지원의 

항목이 추가되어 활용되고 있다. 

한 수요인센티  항목을 살펴보면, 공무원정원운 , 비정규직공무원운 , 경상경

비 감운  등의 항목이 제도변화 등으로 폐지되거나 다른 항목으로 체되었으며, 

수입인센티  항목에서는 상수도요  실화, 종토세과표 실화, 수수료 실화율 등

이 폐지되었다. 

2010년 재 수요인센티  항목으로는 읍면동 통합운 , 지방청사(면 ) 리운 , 

사회문화복지분야 산운 , 건 산운 , 지방조직운 , 지역경제활성화, 생활폐기

물 감,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, 행사․축제성 산운 , 신재생에 지 산업지원 등 

10개의 항목이, 수입인센티  항목으로는 지방세징수율,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, 탄

력세율 용, 지방세체납액 축소, 지방세원발굴, 경상세외수입확충 등 6개의 항목이 

포함되어 산운 의 효율성 제고를 한 자체노력을 유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.8)

8) 항목별 산출공식은 <부록>을 참고하기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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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3> 항목별 인센티브의 내용과 규모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 인센티  항목 반 규모
반 내역

(+) (-)

수요

인센

티

계      85,892 219,493 134,401

① 건 산운 (-)   45,972 117,377 163,302

② 행사․축제성 산운  (-)    4,189 14,366 18,555

③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     17,195 39,547 22,352

④ 읍면동 통합운      13,596 13,596 -

⑤ 지방청사(면 ) 리운 (-)   22,094 42,596 64,685

⑥ 사회문화ㆍ복지분야 산운      45,360 45,360 -

⑦ 지방조직운      19,588 19,588 -

⑧ 지역경제 활성화      36,608 36,608 -

⑨ 생활폐기물 감      12,644 12,644 -

⑩ 신재생에 지 산업지원      12,319 12,319 -

수입

인센

티

계 (-)1,028,790 5,562 1,034,352

① 지방세 징수율 제고 (-) 212,492 35,785 248,275

②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 (-)  13,340 1,129 14,496

③ 탄력세율 용      1,413 1,413 -

④ 경상세외수입 확충 (-) 114,416 24,372 138,788

⑤ 지방세체납액 축소 (-) 691,389 143 691,532

⑥ 지방세 세원발굴      1,434 1,434 -

자료: 서정섭(2010).

다음으로는 인센티 의 규모를 살펴보기로 하겠다.9) 2010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

을 살펴보면 <표 3>에서 보듯이 인센티  규모는 0.6조원, 역인센티  규모는 2.2조

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수요인센티 의 경우 인센티  규모는 

2,195억원, 역인센티  규모는 1,344억원으로 기 재정수요액을 859억원 증가시킨 

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이  사회문화․복지분야 산운 항목은 453억원으로 가장 

규모가 큰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, 지역경제활성화(366억원), 지방조직운

(196억원), 지방상수도 유수율제고(172억원) 등의 항목이 그 뒤를 잇고 있다. 하지

만 건 산운 , 지방청사 리운 , 행사․축제성 산운  등의 항목들은 역인센티

9) 이하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상으로 산정된 인센티 /역인센티  규모의 합계를 바

탕으로 논의하도록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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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규모가 인센티 의 규모보다 커서 각각 460억원, 221억원, 42억원의 기 재정

수요액 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다. 

수입인센티  규모를 살펴보면, 인센티  56억원, 역인센티  1조 344억원으로 기

재정수입액을 1조 288억원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지방세체납액 축소 항

목의 경우 6,914억원, 지방세징수율 제고 항목은 2,125억원, 경상세외수입 확충 항

목은 1,144억원,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 항목은 133억원의 역인센티 를 나타내고 

있다. 역인센티 가 용되지 않는 탄력세율 용이나 지방세 세원발굴 항목의 경우에

만 각각 14억원 규모의 인센티 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.

Ⅲ. 인센티 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

1. 문제

1) 낮은 체감도

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 재정운 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

하여 보통교부세 내에 다양한 자체노력 항목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인센티  는 역인

센티 를 부여하고 있다. 하지만 재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인센티

 방식은 자체노력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 재정수요액이나 기 재

정수입액 산정에 반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, 자치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  혹은 

역인센티 를 받았는지 쉽게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.

이로 인해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센티  체  개별 인 항목의 규모보다 체 

보통교부세액의 증감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다. 를 들어 A 시는 2010

년 114억원의 역인센티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2010년 보통교부세액은 928억원

으로 2009년 비 313억원이 증가하여 역인센티 를 받았다는 에 하여 거의 인

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(행정안 부, 2010). 따라서 인센티 제도의 체감도 제고는 제

도개선의 가장 큰 과제  하나이다.

2)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의 불균형

행 인센티 제도의 문제   하나는 인센티 와 역인센티 의 불균형 문제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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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도 언 하 듯이 2010년 재 인센티  규모는 0.6조원인데 반해 역인센티  

규모는 2.2조원에 달하고 있다. 더욱이 이러한 규모는 매년 달라져 측이 불가능할 

뿐만 아니라 에 비해 역인센티 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동 제도에 한 

부정 인 인식을 증 시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.

구체 으로 살펴보면 <표 4>에서 보듯이 기 재정수입산정 시 반 되는 수입인센티

는 2002년 +0.14% 인센티 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0

년에는 -3.73% 인센티 , 즉 역인센티 효과를 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한편 수요

인센티 의 비 은 2002년 1.02%에서 2010년 0.15%로 낮아져 인센티 의 규모가 

감소하 고, 한 그 비 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(서정섭, 2010: 

113-114). 따라서 인센티   역인센티  규모의 정성 유지를 한 노력이 요구

된다.

<표 4> 기준재정수요(수입)액의 구성 변화

(단위: %)

구  분
기 재정수요 기 재정수입

기 수요 보정수요 자구노력 기 수입 보정수입 자구노력

2002년 93.47 5.50 1.02 82.79 17.34 -0.14 

2003년 94.46 5.05 0.49 72.02 28.73 -0.75 

2004년 94.69 4.84 0.47 66.04 34.03 -0.07 

2005년 95.00 4.94 0.05 64.76 33.64 1.60 

2006년 88.60 12.03 -0.62 66.07 32.52 1.41 

2007년 88.50 11.41 0.09 69.01 28.25 2.74 

2008년 86.59 13.21 0.20 69.40 28.57 2.03 

2009년 83.68 16.21 0.11 75.77 21.52 2.71 

2010년 85.23 14.61 0.15 78.75 17.74 3.73

자료: 서정섭(2010)

3) 가중치 문제

행 인센티 제도를 살펴보면 항목별 편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, 왜 이러한 편차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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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타나야 하는지에 한 타당한 근거가 불명확한 실정이다. <표 5>에서 보듯이 2010

년 총 수요인센티  규모는 85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, 인센티  항목별 비 을 

살펴보면 건 재정운  항목은 (-)53.97%, 사회문화․복지분야 산운  항목은 

53.31%, 지역경제활성화 항목은 43.02%, 행사․축제성 산운  항목은 

(-)4.92%, 기타 항목은 15-20% 내외로 나타나고 있어 항목별 편차가 심함을 알 수 

있다. 수입인센티  규모를 살펴보면 -1조 288억원(역인센티 )으로 나타나고 있는

데, 이  탄력세율 용과 지방세원 발굴이 각각 0.14%,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은 

(-)1.30%의 향을 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, 지방세체납 축소는 (-)67.20%, 

지방세징수율 제고는 (-)20.65%,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(-)11.12%의 향을 나타내

고 있어 역시 항목별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(서정섭, 2010: 115-116).

<표 5> 항목별 인센티브 규모와 비중

수요인센티 수입인센티

계
규 모 비 

계
규 모 비 

85,092 100 (-)1,028,790 100

① 건 산운 (-)45,925 (-)53.97 ① 지방세 징수율 제고 (-)212,492 (-)20.65 

② 행사․축제성 산운  (-)4,189 (-)4.92 ②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 (-)13,340 (-)1.30 

③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17,195 20.21 ③ 탄력세율 용 1,413 0.14 

④ 읍면동 통합운 13,596 15.98 ④ 경상세외수입 확충 (-)114,416 (-)11.12 

⑤ 지방청사(면 ) 리운 (-)22,094 (-)25.96 ⑤ 지방세체납액 축소 (-)691,389 (-)67.20 

⑥ 사회문화ㆍ복지분야 

산운
45,360 53.31 ⑥ 지방세 세원발굴 1,434 0.14 

⑦ 지방조직운 19,558 22.98  

⑧ 지역경제 활성화 36,608 43.02 

⑨ 생활폐기물 감 12,664 14.88 

⑩ 신재생에 지 산업지원 12,319 14.48 

자료: 서정섭(2010)

한 항목별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이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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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6> 인센티브 항목별 기술통계량(모든 지방자치단체 포함)

구  분 N 범 최소값 최 값 합 계 평 균 표 편차

수요계 176 129001 -14463 114538 210237 1194.53 9309.959

건    

산운
176 36281 -25257 11024 -36674 -208.38 3313.142

지방상수도

유수율제고
176 15347 -2875 12472 40213 228.48 1208.903

읍  면  동

통합운
176 35706 0 35706 51438 292.26 2723.710

공공청사

운    
176 37746 -4482 33264 -3143 -17.86 2807.697

사회문화․복

지분야 산운
176 21952 0 21952 77491 440.29 1765.911

지방조직운 176 2954 0 2954 19558 111.13 430.864

지역경제

활성화
176 8588 0 8588 41896 238.05 773.972

생활폐기물

감운
176 2102 0 2102 16367 92.99 224.091

행사․축제성

산운
176 3815 -2374 1441 -10910 -61.99 434.554

에 지

자원개발운
176 2289 0 2289 14001 79.55 284.216

수입계 176 694293 -2291 692002 1865931 10601.88 53684.602

지방세

징수율제고
176 89012 -8674 80338 324128 1841.64 6965.288

주민세

개인균등할인상
176 1065 -233 832 16747 95.15 155.120

탄력세율 용 176 1238 -1238 0 -1413 -8.03 93.736

경상세외

수입확충
176 161316 -4478 156838 287483 1633.43 11942.126

지방세

체납액축소
176 454959 -133 454826 1240420 7047.84 35757.111

지방세

세원발굴
176 717 -717 0 -1434 -8.15 76.214

지방세 확충 15 0 0 0 0 .00 .0

의 표에서 보듯이 수요항목을 살펴보면 건 재정운 항목의 표 편차가 3,313(백

만원)인 반면 생활폐기물 감운 은 224(백만원)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수입항목을 

살펴보면 지방세체납액축소의 표 편차는 35,757(백만원)인 반면 지방세개인균등할

인상은 155(백만원)에 불과하다.10)

10)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아도 항목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지

방자치단체 유형별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지면 계상 생략하기로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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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항목별 편차문제 외에 지자체에 따라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

티 /역인센티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도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겠다. 

이러한 문제는 지자체간의 가 치 문제라고 할 수 있다. 를 들어 건 산운 의 경

우 건 리항목 산액비 을 같이 감소시켰다 하더라도 산규모에 따라 인센티

/역인센티  규모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. 그 이유는 인센티 규모 산정시 건 산

리항목의 감비율에 “해당 자치단체 건 산 리항목 총액”을 곱함으로써 산규모

가 큰 자치단체가 작은 자치단체에 비해 큰 인센티 (혹은 역인센티 )를 받게 되기 

때문이다.

이와 같이 해당 자치단체의 산규모에 따라 인센티 (역인센티 ) 규모가 결정되는 

것은  다른 문제 을 야기한다. 즉 년(혹은 년) 산운 을 잘못하여 산규

모가 컸던 경우 해당 항목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정수 보다 큰 규모의 인센티 를 

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.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

하겠다.

4) 예측 불가능

자신들의 재정운  실 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센티 /역인센티 가 교부될지 측

하기 곤란하다는 도 행 제도의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겠다. 이와 같이 측이 곤

란한 이유는 우선 동종자치단체들 간의 상 평가를 하는 종목의 경우 아무리 노력을 

많이 하 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. 행제도에 따르면 

건 산운 , 행사․축제성경비, 사회문화․복지분야 산운 , 지방세징수율제고, 

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, 경상세외수입확충 등이 이에 해당된다.

 다른 이유는 자체노력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, 기 재정수요액이나 

기 재정수입액 산정에 반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으로 조정률11)을 곱

하기 때문이다. 즉 항목별로 인센티 /역인센티  규모를 계산하 다 하더라도 이 

액에 조정률을 곱하기 때문에 조정률을 정확히 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항목별 인센

티  규모 역시 정확히 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.

11) 조정률이란 보통교부세 총액이 재정부족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, 보통교부세 총액/재정부

족액 총액 으로 산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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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항목조정의 필요성

에서도 언 하 듯이 1997년 보통교부세에 인센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항

목의 변화가 있어왔다(<표 2> 참조). 이러한 변화는 인센티 제도가 더욱 효과 으로 

지방자치단체의 효율  재정운 을 유도하기 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. 그럼에

도 불구하고 재 활용되고 있는 항목들의 정비  보완을 통하여 인센티 제도의 효

과성을 더욱더 제고하기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.

구체 으로 보면, 사회문화․복지분야 산운 의 경우 인센티 에 의해 추가  공

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국고보조 에 의해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일 수 있다(안

종석, 2008). 읍면동 통합운  유도하기 해서도 인센티 제도 보다는 국고보조  

지 이 더욱 효과 일 가능성이 높다. 2010년 읍면동 통합운  항목의 경우 단지 10

개의 자치단체에만 용되었다는 도 이 항목이 읍면동의 통합 유도에 그다지 효과

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(서정섭, 2010). 지방세 세원발굴이나 탄력세율 용 

등의 항목도 해당자치단체가 각각 2개와 3개에 지나지 않아 인센티  항목으로서의 

의미가 크지 않다. 

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센티 제도 보다 국고보조  등 다른 수단이 더욱 효

과 인 항목이나 실 으로 용 상이나 효과가 크지 않은 항목들은 과감히 제외할 

필요가 있다.

2. 개선방안 

1) 인센티브제도의 가시화

인센티 제도의 가장 큰 문제   하나는 자체노력 부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

아니라 기 재정수요액이나 기 재정수입액 산정에 반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, 지방자

치단체들의 인센티 제도에 한 체감도가 낮다는 이다. 이와 같은 문제 을 개선하

기 하여 다음과 같은 안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.

첫 번째 안은 자체노력 항목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이다. 즉 자체노력부문을 다

른 부문(기   보정)과 분리한 후, 자체노력 수요·수입을 차감한 액을 자체노력분 

재정부족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.12) 

12) 기 재정수입(수요)액 산정시 기 수입(수요), 보정수입(수요), 그리고 자체노력수입(수요)



- 26 -

재정보 분 기 재정수요 재정보 분 기 재정수입 A

재정부족액

(재정보 분)기 수요 보정수요
-

기 수입 보정수입
=

자체노력분 기 재정수요 자체노력분 기 재정수입

B

재정부족액

(자체노력분)

- =

이러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 없이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. 재 지방교부세법 

제6조를 살펴보면 “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 재정수입액이 기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

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 로 교부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동 방안은 

법률의 개정 없이도 자체노력 항목을 명확히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. 단 원활한 집

행을 해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서 자체노력에 한 근거규정을 

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.

이 안의 경우 최종배분액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겠다. 

첫째, A와 B를 합산한 후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 배분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, 이 경우 

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
조정률 = 보통교부세 총액 / (A + B) * 100

두 번째 방안은 B는 0% 반 하고 조정률은 A에만 용하여 최종배분액을 산정하는 

방안으로 이 경우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.

조정률 = (보통교부세 총액 - B) / A * 100 

이상에서 살펴본 방안  두 번째 방안은 첫 번째 방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 이 

있다. 우선 자체노력 부문에 조정률을 곱하지 않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인센티 /페

티 부문을 보여  수 있다. 둘째, 인센티 /페 티가 100% 반 되기 때문에 건 재정

유도 효과가 더욱 강하다.

을 산정하고 있는데, 본 논문에서 언 하고 있는 재정보 분 재정부족액이란 기 수입(수

요)과 보정수입(수요)만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정부족액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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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방안과는 달리 재정부족액 산정과는 별도로 인센티 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

도 생각해 볼 수 있다. 즉 기 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 산정과는 별

도로 인센티 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이다. 이 경우 보통교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

된다.

교부세액 = 재정부족액(×조정률) + 인센티브액

이 경우 보통교부세의 규정에 한 개정을 통하여 인센티  항목이 보통교부세에 포

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,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인센티 교부세(가칭)를 신설하는 

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. 이와 같이 별도로 인센티 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은 인센비

 부문을 가시화하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안에 비해 우수하다. 하지만 이러한 방안

을 도입하기 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. 앞에서도 언 하 듯이 행 

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재정부족액에 기 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이

다. 따라서 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동 방안은 실 으로 그 용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

로 상된다.

2) 인센티브/역인센티브 비중 및 가중치 조정

행 인센티 제도의 문제   하나는 항목별로 편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

가 불분명하다는 이다.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하여 표 화 수를 활용하는 방안

을 생각해 볼 수 있다. 즉 항목별 편차  인센티 /역인센티  비 을 조정하기 하

여 표 화 수(Z score)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인센티 /역인센티 의 규모를 결정

하는 것이다.

표 화 수를 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용할 수 있겠다. 첫째, 항목별, 

지자체별 자체노력분 총액을 계산한 다음 표 화 수로 환산하는 방안이다. 이러한 방

안은 항목간 가 치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. 를 들면 표 화 수 1 당 

동일한 액을 곱하여 인센티  액을 계산하거나 항목별로 표 화 수의 가 치를 

달리 부여한 후 1 당 동일한 액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. 

를 들어 표 화 수 1 당 1억원이고, A 자치단체의 건 산운 수가 3, 행

사축제성 산운 수가 -3 이라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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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전예산운영 인센티브액 =  3 * 1억원

행사축제성 예산운영 인센티브액 = -3 * 1억원

만약 건 산운 의 가 치가 5, 행사축제성 산운 의 가 치가 1이라면,

건전예산운영 인센티브액 = 3(표준화 점수) * 1억원 * 5(가중치)

행사축제성 예산운영 인센티브액 = -3 * 1억원 * 1(가중치)

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겠다. 

2010년 자료를 바탕으로 표 화 수를 계산한 후 최 값, 최소값, 범  등의 기술

통계량을 살펴보면 <표 7>과 같다. 

<표 7> 항목별 표준화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(모든 지방자치단체 포함)

구  분 N 범 최소값 최 값 합 계 평 균
표

편차

표 화(수요계) 176 13.85624 -1.68180 12.17443 0 0 0

표 화: 건      

산운
176 10.95063 -7.56038 3.39025 0 0 0

표 화: 지방상수도

유수율제고
176 12.69498 -2.56719 10.12779 0 0 0

표 화: 읍  면 동

통합운
176 13.10932 -.10730 13.00202 0 0 0

표 화: 공공청사

운       
176 13.44376 -1.58997 11.85379 0 0 0

표 화: 

사회문화·복지분야

산운

176 12.43097 -.24933 12.18165 0 0 0

표 화(지방조직운 ) 176 6.85599 -.25791 6.59808 0 0 0

표 화: 지역경제

활성화
176 11.09600 -.30756 10.78844 0 0 0

표 화: 생활폐기물

감운
176 9.38012 -.41498 8.96514 0 0 0

표 화: 행사?축제성

산운
176 8.77911 -5.32042 3.45869 0 0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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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7> 계 속

구  분 N 범 최소값 최 값 합 계 평 균
표

편차

표 화: 에 지

자원개발운
176 8.05374 -.27990 7.77384 0 0 0

표 화(수입계) 176 12.93281 -.24016 12.69265 0 0 0

표 화: 지방세

징수율제고
176 12.77937 -1.50972 11.26965 0 0 0

표 화:  주민세

개인균등할인상
176 6.86565 -2.11548 4.75017 0 0 0

표 화: 탄력세율

        용
176 13.20731

-13.1216

6
.08565 0 0 0

표 화: 경상세외 

수입확충
176 13.50815 -.51175 12.99639 0 0 0

표 화: 지방세

체납액축소
176 12.72360 -.20082 12.52277 0 0 0

표 화: 지방세

세원발굴
176 9.40775 -9.30084 .10691 0 0 0

표 화: 지방세 확충 0 　 　 　 　 　 　

이와는 달리 주요변화율만 표 화 수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.13) 를 들

어 건 산운  항목의 경우, 건 산운  상승률에 한 표 화 수(Z-score)를 

계산하고 1  당 정해진 값을 곱한 후 해당 자치단체 건 산 리항목 총액을 곱하여 

인센티 액 산정하는 방안이다. 이 경우 인센티 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.

인센티브액 = z score * 단위값 * 해당지자체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

만약 1 당 A 자치단체의 건 산운 수가 3 , 단 값이 5, 건 산 리항목 

총액이 10억원이라면, 

건전예산운영 인센티브액 =  3 * 5 * 10억원

와 같이 계산한다.

13) 주요변화율이란 를 들어 건 산운 의 경우 건 산 감률, 행사·축제성 산운 의 

경우 행사·축제성 산 감률 등을 의미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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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표 화 수를 바탕으로 한 지수를 개발하여 인센티 액을 계산하는 방

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. 즉 모든 자체노력 항목의 표 화 수 값을 각각의 가 치를 

반 하여 지수를 산정하는 방안이다.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선 각 지자체의 자체노력

지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.

A 지자체의 자체노력지수 = 건전예산운영 표준화점수 * 건전예산운영 가중치 + 

행사축제성 예산운영 표준화 점수 *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가중치 + ....  

이 경우 최종 인센티 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.

최종인센티브 = 자체노력지수 * A(A는 단위값, 해당지자체 재정규모 등) 

한 수요 측면과 수입 측면을 구분하여 지수를 산정할 수도 있다. 수요측면에서 볼 

때, 체 산 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 항목의 가 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. 

표 화 수를 활용하여 인센티 액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. 첫째, 

항목간 편차 문제에 한 근거를 제공해  수 있다. 둘째, 항목별로 가 치부여가 수

월하고, 항목별 가 치 비교가 명확해진다. 셋째, 인센티 (+)와 역인센티 (-)의 합

이 0, 혹은 원하는 액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.

하지만 표 화 수는 상 인 평가이므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용하기 곤

란하다는 문제 이 있다. 따라서 표 화 수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면 문가들에 한 

델 이조사 등을 통해 항목별 가 치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. 즉 항목

별로 어느 정도의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후 

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 치를 선정한다면 가 치에 한 객 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

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.

3) 지자체간 불균형 문제 해결방안

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산규모에 따라 인센티 /역인센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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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도 행제도의 주요한 문제   하나이다. 이러한 

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산규모에 따라 인센티 규모가 결정되는 

행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. 

첫 번째 안으로는 인센티  산정 시 해당자치단체의 산규모를 신하여 동종 자

치단체의 평균 산규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.14) 하지만 산규모가 

 다른 자치단체에 평균 인 기 액을 반 한다고 할 때 해당 지자체의 규모가 

평균규모와 차이가 큰 경우 지나치게 큰 이익( 는 손해)을 보게 된다는 문제 이 지

될 수 있겠다.

두 번째 안은 해당자치단체의 표 인 재정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

이다. 이러한 방안은 보다 한 인센티  규모를 산정하는데 도움을  수 있다는 장

이 있으나 표 재정규모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 문제 으로 지 될 수 

있겠다. 

표 인 재정규모 산정을 하는 안  하나로 동종자치단체의 평균  비율을 활용

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. 를 들어 건 산운  인센티  규모 산정 시 “해당 

자치단체 건 산 리항목 총액” 신 “해당자치단체 총 산 × 동종 자치단체의 건

산 리항목의 평균비율”을 활용하는 방안이다. 이러한 방안은 첫 번째 안의 문제

을 보완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표 인 재정규모를 산정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

찾을 수 있겠다.

4) 예측불가능에 대한 개선

앞에서 지 하 듯이 자치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 /역인센티 가 교부될지 

측하기 곤란한 이유  하나는 자체노력분 산정시 동종자치단체들 간의 상 평가를 

하기 때문이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상 평가의 항목을 평가의 방식

으로 환하면 된다.

를 들어 건 산운 의 경우 재 동종자치단체의 건 재정운 항목 비  평균증

감율과 비교하여 인센티 액을 산정하고 있는데, 이를 해당 자치단체의 건 산운

14) 를 들어 건 산운 의 경우 “ 년도 해당 자치단체 건 산 리항목 총액” 신 “ 년

도 동종 자치단체 건 산 리항목 평균 액”을 활용하는 방안이다. 자세한 행 산정방

법은 <부록>을 참고하기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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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비  증감율에 따라 인센티 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다. 이 경우 

개선이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인센티 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

이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인센티 (역인센티 )를 받게 될지 정확한 측이 가능해 

진다.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센티 제도에 한 체감도를 증가하는 데에도 도

움을 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.

한 행 방식에서는 최종 으로 자체노력분에 조정률을 곱하기 때문에 정확한 

측이 어렵다.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에서 제안한 방식, 즉 자체노력분

은 100% 반 하고 기 수요(수입)와 보정수요(수입)에 한 재정부족액에 해서만 

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.

5) 자체노력항목 정비 및 보완

자체노력 항목을 정비하기 해서는 인센티 제도 보다 국고보조  등 다른 수단이 

더욱 효과 인 항목이나 실 으로 용 상이나 효과가 크지 않은 항목들을 과감히 

제외하여야 할 것이다. 구체 으로 사회문화·복지분야 산운  항목, 읍면동 통합운

 항목, 지방세 세원발굴이나 탄력세율 용 등의 항목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

으로 단된다.

이러한 정비 이외에도 인센티 의 효과를 제고하기 하여 항목의 보완 방안도 고려

해 직 하다. 이를 해서는 우선 으로 지방재정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들을 검

토해 볼 필요가 있다.

2009년 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분석에서는 계량부문 13개 지

표와 비계량부문 2개 지표가 활용되었다.15) 계량지표는 건 성지표와 효율성지표로 

구분된다. 건 성 지표의 경우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로 구분되는데, 안정성지표로

는 통합재정수지와 경상비용비율, 지방채무잔액지수, 장래세 부담비율 등의 지표가 

활용되었고, 성장성지표로는 자체세입증감률과 일반순자산증감률 등의 지표가 활용되

었다. 재정효율성 부문은 생산성과 계획성 등 두가지 부문으로 구분되는데, 생산성지

표로는 행사․축제경비비율, 민간이 경비비율,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, 자체세입징수

율, 자체세입체납징수율 등이 있고, 계획성 지표로는 기재정계획반 비율과 산집

행률 지표 등이 있다. 마지막으로 비계량지표로는 지방세지출 산제도 추진실 과 

15) 자세한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(2009)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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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편성 운 의 투명성 지표가 활용되었다.

이상에서 살펴본 지표들  행 인센티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과 유사한 지표

들은 산출방법 등을 동일화하고, 인센티  효과가 클 것으로 단되는 지표들을 선별

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 한다면 효율 인 지방재정운 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 

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.

덧붙여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들의 개발도 필요하

다. 우선 기계  효율성, 즉 투입 비 산출 측면에서 인센티 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

있다. 즉 같은 산출을 내면서도 투입, 즉 세출에 하여 약하는 지방정부에게 더욱 

많은 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. 이와 함께 효과성 측면을 반 할 수 

있는 항목을 개발하여 용할 필요가 있다. 즉 성과가 좋은 지방정부에 더욱 많은 교부

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지방재정의 효과성은 제고될 것이다.  

물론 효율성 측면에서의 항목 개발을 해서는 지방정부의 산출이 무엇인지에 한 

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하며 각 산출에 하여 지방정부의 투입이 정확히 계산되어야 

한다. 한 효과성 측면에서의 항목 개발을 해서는 무엇이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

효과인가에 한 명확한 기 이 설정되어야 한다. 만약 이러한 기 이 없다면 앙정

부의 자의성이 개입되어 지방정부의 반발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(김정완, 1998). 이러

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제도  성과주의 산제도 등이 도입된 재 시 에

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항목 개발은 에 비해 더욱 그 가능성이 높아

졌다고 단되므로 이를 한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가 있다.

Ⅳ. 요약  결론

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해서는 반론

이 많다. 즉 보통교부세는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센티 제도의 활용

은 보통교부세의 목 을 훼손한다는 것이다. 이러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 보다는 특별

교부세를 인센티 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(박완규, 2007). 하지만 보통교

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‘도덕  해이’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제

도 내에 효율 인 지방재정의 운 을 유도하기 한 제도 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나

름 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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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재 보통교부세 내에서 효율 인 지방재정의 운

을 유도하기 해 활용되고 있는 인센티 제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,  그 해결

방안은 무엇인지에 하여 검토하여 보았다.  인센티 제도의 문제 으로는 지방자

치단체들의 인센티 제도에 한 체감도가 낮다는 , 인센티  규모는 작고 역인센티

 규모가 훨씬 크며, 한 그 규모가 매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한 부정

인 인식이 증 될 가능성이 높다는 , 항목별, 지방자치단체별 인센티 /역인센티  

규모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합리 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, 지방자치

단체들이 자신들의 인센티  규모를 측하기가 어렵다는 , 인센티 효과와 타당성

이 낮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 등을 지 하 다.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

다. 첫째, 인센티 제도의 가시화를 한 방안으로 자체노력 항목을 기존의 기   보

정항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. 이러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 없이 

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. 이 경우 재정보 분 재정부족액과 자체노력분 재정부족

액을 더한 후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과, 자체노력분 재정

부족액은 100% 반 하고 재정보 분 재정부족액에 해서만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

인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두가지 방안을 함께 제시하 다. 한 재정부족액 산정과는 

별도로 인센티 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하 는데, 이 경우 인센티  항목이 보

통교부세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과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인센티 교부세(가칭)를 

신설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 다. 이러한 방안은 인센티  부문 가시화효과가 우

수하지만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 인 용에 있어 어려움이 상된다.

둘째, 인센티  항목별 편차에 한 근거 제시 등을 하여 표 화 수를 활용하는 

방안을 제시하 다. 이러한 방안은 항목간 편차 문제에 한 근거를 제공해  수 있다

는 , 항목별로 가 치부여가 수월하고 항목별 가 치 비교가 명확해진다는 . 인센

티 (+)와 역인센티 (-)의 규모를 원하는 로 조정할 수 있다는  등을 장 으로 

제시하 다. 표 화 수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문가들에 한 델 이조사 등을 

통해 항목별 가 치를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 는데, 이러한 방안은 가 치에 

한 보다 객 인 근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 것이다.

셋째, 지자체간 인센티  규모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인센티  산정 시 

해당자치단체의 산규모를 신하여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 산규모를 활용하는 방안

과 해당자치단체의 표 인 재정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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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째, 자치단체들의 측력을 높이기 하여 상 평가의 항목을 평가의 방식으로 

환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. 마지막으로 인센티 제도 보다 국고보조  등 다른 수단

이 더욱 효과 인 항목이나 실 으로 용 상이나 효과가 크지 않은 항목들은 과

감히 제외하고, 지방재정분석시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참고하여 항목을 보완할 것을 

제안하 다.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항목들의 개

발에 한 요성도 강조하 다. 

이상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검토되어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운 될 

수 있도록 합리 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 해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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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반 항목 산정공식

1.

기

재

정

수

요

액

반

사

항

 1. 건 산운

 [{( 년도 동종 자치단체 당  일반회계 경상비 비 건 산 리항목 

총액 비 의 평균 × 1/2) - ( 년도 해당 자치단체 당  일반회계 경상비 

비 건 산 리항목 총액의 비  ×1/2)} + {( 년도 동종 자치단체 

당  일반회계 경상비 비 건 산 리항목 총액의 비  평균증감율 - 

년도 해당 자치단체 당  일반회계 경상비 비 건 산 리항목 총액 

비  증감율) × 20%}]× 년도 해당 자치단체 건 산 리항목 총액

 ※ 당  일반회계 경상비 = 물건비 + 경상이 경비

 2. 행사ㆍ축제성 

산운  

 [( 년도 동종 자치단체 당  일반회계 경상비 비 

행사ㆍ축제성경비항목 총액 비 의 평균 - 년도 해당 자치단체 당  

일반회계 경상비 비 행사ㆍ축제성경비항목 총액의 비 ) + {( 년도 

동종 자치단체 당  일반회계 경상비 비 행사ㆍ축제성경비항목 총액의 

비  평균증감율 - 년도 해당 자치단체 당  일반회계 경상비 비 

행사ㆍ축제성경비항목 총액 비  증감율) × 20%}] × 년도 해당 

자치단체 행사ㆍ축제성경비항목 총액 

 3. 지방상수도 유수율 

제고

 년도 해당 자치단체 상수도 요  징수액 × [{( 년도 해당 

자치단체 유수율 - 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유수율) × 

1/2｝+｛( 년도 해당 자치단체 유수율 - 년도 해당 자치단체 

유수율) × 1/2}] × 70%

1.

기

재

정

수

요

액

반

사

항

 4. 읍면동 통합운

 동종 자치단체 평균 1개 읍면동비 × (해당 자치단체 년도 읍면동 수 

- 년도 읍면동 수) × 1,000%

※ 최  산정 액을 5년간 균등분할 반 .

   다만, 2008년도 산정분은 종  규정에 따라 반

 ※ 역인센티 는 없음

 5. 지방청사(면 ) 

리운
 {청사 ㎡당 단 비용 × ( 정면  - 보유면 )} × 200%

 6. 사회문화ㆍ

복지분야 산운

 {(해당 자치단체 년도 당  일반회계 비 사회문화ㆍ복지분야 

일반재원 산 비  - 동종 자치단체 년도 당  일반회계 비 평균 

사회문화ㆍ복지분야 산 비 ) × 해당 자치단체 년도 당  일반회계 

 사회문화ㆍ복지분야 산액} × 10%

 ※ 역인센티 는 없음

 7. 지방조직운

① {( 년도 10월 31일 기  법정 국ㆍ과의 수 - 년도 10월 31일 

조례상 국ㆍ과의 수) × 기  정원 × 동종 자치단체 인건비 단 비용} × 

300%

② {( 년도 10월 31일 기  조례상 과 수 - 년도 10월 31일 기  

조례상 과의 수) × 기 정원 × 동종 자치단체 인건비 단 비용} × 

100%

 ※ 수요는 “①+②”를 반

 단, ①을 우선 반 하며, ②와 복 반 은 배제,

    ①, ②는 각각 역인센티  없음

 8. 지역경제 활성화

① (해당 자치단체 년도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 - 동종 자치단체 

년도 사업체 종사자 수 평균 증가율) × 해당 자치단체 년도 

지역경제비 산액 × 150%

<부 록>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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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(해당 자치단체 년도 사업체 수 증가율 - 동종 자치단체 

년도 사업체 수 평균 증가율) × 해당 자치단체 년도 

지역경제비 산액 × 150%

 ※ 수요는 “①+②”를 반

   단, ①, ②는 각각 역인센티  없음

1.

기

재

정

수

요

액

반

사

항

 9. 생활폐기물 감

 {(해당 자치단체 년도 생활폐기물 감률 - 동종 자치단체 

년도 평균 생활폐기물 감률) × 해당 자치단체 년도 환경보호비 

산액  폐기물부분 산액｝× 10%

 ※ 역인센티 는 없음

 10. 신재생에 지 

산업지원

 (해당 자치단체 년도 당  일반회계 ‘산업  소기업’ 산 비 

‘신재생에 지  자원개발’ 산비  - 동종 자치단체 년도 당  

일반회계 ‘산업  소기업’ 산 비 ‘신재생에 지  자원개발’ 평균 

산비 ) × 해당 자치단체 년도 당  일반회계 ‘신재생에 지  

자원개발’분야 산액   

 ※ 역인센티 는 없음

구 분 반 항목 산정기

2.

기

재

정

수

입

액

반

사

항

 1. 지방세 징수율 

제고

 [{ 년도 해당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× ( 년도 동종 자치단체  

지방세징수율 상  1/2단체 평균 징수율 ÷ 년도 해당 자치단체 

징수율)} - 년도 해당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] × 120%

 ※ 과년도분 부과징수실   주행세 부과징수실  제외

 2. 주민세개인균등분 

인상

 ( 년도 동종 자치단체  개인균등분 용세액이 상  1/3인 자치단체의 

평균 개인균등분 용세액 - 년도 해당 자치단체 개인균등분 용세액) 

× 부과인원

 3. 탄력세율 용

 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 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

과세총액 - 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

과세총액  

 4. 경상세외수입 확충

 { 년도 기  과거 3년간 해당 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실  × 

(동종 단체  년도 기  과거 3년간 비 년도 기  3년간 

경상세외수입 징수율이 상  1/2인 자치단체 평균징수율 - 해당 자치단체 

년도 기  과거 3년간 비 년도 기  과거 3년간 

경상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률)} × 120%

  ※ 이자수입은 제외

 5. 지방세체납액 축소

 ( 년도 지방세 미징수액 계액 - 년도 지방세 미징수액 

계액) × 120%

 ※ 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년도 결손처분분 제외, 주행세 미징수액은 

산정에서 제외

 6. 지방세 세원발굴

 신규 세원 련 세액 × 용률

 ※ 용률 : 최  30%를 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0%씩 차감 반

 * 지방재원의 선투자 등 실질 인 세원 발굴 노력이 수반된 경우에만 

해당함

 * 신규 세원: 새로운 형태의 부과세원을 말함

 * 신규 세원 발굴로 실제 발생한 수입액을 기 로 산출함

a: 지방교부세시행규칙 <별표 3의 2>




